
박준형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,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, 감

사원과 국세청에서 다수의 행정사건과 조세소송 및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한 실무 경험

을바탕으로, 현재법무법인가온조세그룹에서조세자문/쟁송및민사·형사·행정사건을

담당하고있습니다.

Email. jhpark@gaonlaw.com

Tel.02-3452-5213

Fax.02-3446-5700

박준형
변호사

사법연수원 수료 (제45기, 2016)

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(2014)

제55회사법시험합격 (2013)

학력

조세자문/소송

민사·행정·형사
업무분야

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(2021~현재)  

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(2017~2021)  

감사원 (2016~2017)

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(현재)

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(2023~현재)

경력

디지털용역거래에있어법인세법상고정사업장(PE)과부가가치세법상국내사업장(FE)의개념

구분및구체적인인정요건에대한고찰 -최근프랑스국사원의 Value Click판결을중심으로,  

조세학술논집 (2022)

논문/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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